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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 

Ⅰ. 문제의 제기

일반적으로 ≪詩經≫ㆍ≪書經≫ㆍ≪周易≫ㆍ≪春秋≫ㆍ≪禮記≫를 ≪五

經≫이라고 한다. 여기서 앞의 세 가지는 현존하는 텍스트가 동일하기 때

문에 문제가 없고, ≪춘추≫의 경우도 ≪左傳≫ㆍ≪公羊傳≫ㆍ≪穀梁傳≫

의 이른바 ≪春秋三傳≫의 해설 내용이 다르지만 근거로 삼고 있는 ≪春

秋經≫은 동일한 텍스트로 간주되기1)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. 그러나 ≪예

기≫는 문제가 다르다. 漢代에 이미 禮와 관련된 ≪儀禮≫ㆍ≪周禮≫ㆍ≪小

戴禮記≫ㆍ≪大戴禮記≫ 등 4종의 문헌이 있었다. 이 가운데 앞의 3종을

*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교수

1) 물론 ≪三傳≫이 인용하고 있는 원문의 기사와 문자가 다소 차이가 있고, 경

문이 끝나는 시기도 ≪공양전≫과 ≪곡량전≫은 哀公 14년에서, ≪좌전≫은

애공 16년에서 끝나는 등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텍스트로 간주

되고 있다. 단, 청대의 금문경학가인 劉逢祿처럼 ≪좌전≫의 원명을 ≪左氏春

秋≫라고 하며 ≪呂氏春秋≫처럼 ≪春秋經≫과 다른 별도의 문헌으로 보는

경우도 있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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≪三禮≫라고 하며, 오늘날 이야기하는 ≪예기≫는 ≪삼례≫ 가운데 ≪小

戴禮記≫를 말한다. ≪小戴禮記≫ㆍ≪大戴禮記≫의 ‘禮記’라는 말은 ‘禮經’

에 대한 ‘傳注’라는 의미가 강하다. 근본적으로 ‘經’으로 간주하지 않았다

는 말이다. 오히려 고문경학자들은 대체로 ≪주례≫를 經으로 간주하였고, 

금문경학자들은 ≪의례≫를 경으로 간주하였는데, 오늘날은 왜 네 가지 예

서 가운데 유독 ≪예기≫만 ≪오경≫에 편입된 것일까? 본 논문은 이러한

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, ≪예기≫가 ≪오경≫에 편입된 과정을 추적하고

그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. 

Ⅱ. ≪禮≫의 자료 및 전승과 관련한 문제들

班固는 ≪漢書ㆍ藝文志ㆍ六藝略≫에서 禮와 관련된 經傳과 관련하여

“≪禮古經≫五十六卷, ≪經≫十七篇2), ≪記≫百三十一篇, …… ≪周官經≫

六篇, ≪周官傳≫四篇”을 기록하고 있다. 여기서 ‘예고경’은 古文 ≪禮經≫

을, ‘경’은 당대에 통용되던 今文 ≪禮經≫을, ‘기’는 경이 아닌 禮에 대한

해설서를 말한다. ‘주관경’은 ≪周禮≫를 말하고 ‘주관전’은 ≪주례≫에 대

한 해설서를 말한다.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≪예기≫나 ≪의례≫라는

명칭은 이때까지 없었던 것이다. 이제 이들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하자.

≪禮古經≫과 관련하여 반고는 <예문지ㆍ육예략>에서, “≪禮古經≫은

魯나라 淹中과 孔氏壁에서 나왔는데, 17편의 글과 비슷하지만 39편이 많

다.”3)라고하였고, 劉歆은 <移讓太常博士書>에서, “魯恭王이공자의옛집

을 허물고 궁실을 짓고자 하였는데, 허물어진 벽 속에서 고문을 얻었으니

≪逸禮≫ 39편과 ≪書≫ 16편이었다.”4)라고 하였다. 여기서 17편은 다음

2) ‘十七篇’：원문은 ‘七十篇’으로 되어 있다. 그러나 북송의 학자 劉敞이 ‘七十’
을 ‘十七’의 도치로 보고 朱熹가 인정하여 통설이 되었다.

3) <藝文志>의 원문은 “禮古經者, 出於魯淹中及孔氏, 學七十篇文相似, 多三十九

篇.”인데, 여기서 ‘學七十篇’ 역시 劉敞의 견해에 따라 ‘與十七篇’의 오류로 보

는 것이 통설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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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락에서 다시 논급될 것이지만 현존하는 ≪儀禮≫ 17편을 말한다는 것이

통설이고, 39편은 고문 ≪禮經≫ 56편 가운데 기존의 금문 ≪예경≫ 17편, 

즉 ≪儀禮≫와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한 편수이다. <예문지>와 <이양태상

박사서>가 공통으로 전하고 있는 정보를 종합하면, 孔壁에서 금문 ≪예

경≫ 17편을 포함한 ≪예경≫ 56편이 나왔는데, 금문과 합치되는 내용을

제외한 39편을 반고는 ≪예고경≫이라고 하였고, 유흠은 ≪일례≫라고 하

였다고 볼 수 있다.

이 ≪일례≫는 王莽 집정기인 平帝 때 잠시 學官에 세워졌으나5) 동한

에 들어와서는 더 이상 학관에 서지 않았다. 그러나 동한 말 鄭玄이 ≪三

禮注≫에서 ≪일례≫의 편목을 인용하고6) 있는 것으로 보아 동한 시기에

는 아직 사본이 민간에서 유통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, 위진 연간에 ≪일

례≫가 사라진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. ≪일례≫의 진위여부와 관련하여, 

고문경학가들은 대체로 ≪일례≫의 출현을 신뢰하였으나 금문경학가들은

유흠의 위작으로 간주하여 출현 자체를 부정하였다.

반고가 “≪經≫ 17편”이라고 한 今文經은 한대에 ≪禮≫ㆍ≪禮經≫, 혹

은 ≪士禮≫라고 불렸다. ≪禮≫, 혹은 ≪禮經≫이라고 불린 것은 예와 관

련된 문헌들 가운데 대표성을 띠고 있는 책이었음을 의미하며, ≪士禮≫라

고 불린 것은 <士冠禮>ㆍ<士昏禮> 등 ‘士’의 禮들을 중심으로 서술되어

있기 때문이다. 고문경학가들은 이 ‘17편’을 ≪일례≫의 殘篇들이라고 생

각하였고, 금문경학가들은 ‘17편’ 자체가 이미 완벽한 경전이라고 생각하

였다.7) ‘17편’은 漢代에는 아직 ≪儀禮≫라는 명칭이 없었던 듯하다. 대체

로 晉代 이후 정현의 ≪三禮注≫가 성행하면서 49편의 ≪禮記≫와 구분되

4) ≪漢書ㆍ劉歆傳≫：“魯恭王壞孔子宅, 欲以為宮, 而得古文於壞壁之中, ≪逸禮≫

有三十九, ≪書≫十六篇.” 

5) ≪漢書ㆍ儒林傳ㆍ贊≫：“平帝時，又立≪左氏春秋≫ㆍ≪毛詩≫ㆍ≪逸禮≫ㆍ≪古

文尚書≫.”

6) 정현이인용하고있는≪일례≫의편목은 <天子巡狩禮>ㆍ<王居明堂禮>ㆍ<朝

貢禮>ㆍ<軍禮>ㆍ<禘于大廟禮>ㆍ<烝嘗禮>ㆍ<中霤禮> 등이다.

7) 17편에 殘缺이 없다고 본 대표적인 문헌은 邵懿辰의 ≪禮經通論≫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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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서 ≪의례≫라는 명칭이 생겨났을 것이다.8)

사마천이 “여러 학자들이 禮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노나라의 高堂生이

가장 훌륭하다. 禮는 공자의 시대로부터 비롯하였으나 아직 그 經이 갖추

어지지 않았다. 진나라의 분서 이후 글이 더욱 흩어지고 사라졌는데 지금

은 오직 ≪士禮≫만이 남아 있으며 고당생이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다.”9)

라고 한 것을 보면 ≪의례≫는 漢初에 남아 있던 유일한 禮書였다. ≪한

서ㆍ유림전≫10)에 의하면 고당생 이후 蕭奮이 예학을 전하여 孟卿으로 이

어지고 맹경의 제자 后蒼은 ≪后氏曲臺記≫라는 예설을 남겼다. 이 후창

의 문하에서 숙질간이었던 戴德ㆍ戴聖 및 慶普가 나와서 예학에 大戴ㆍ小

戴ㆍ慶氏 등 三家의 學이 있게 되었다. 

≪의례≫의 傳本은 한대에 戴德本과 戴聖本 및 劉向의 ≪別錄≫本 등

3종이 있었는데 편차만 달랐을 뿐 내용은 대체로 동일하였으며,11) ≪한서

ㆍ유림전≫에서 언급한 慶普의 전본은 전하지 않았다. 1959년 甘肅省 武

威縣 漢墓에서 약간의 다른 자료와 함께 ≪儀禮≫簡 469매가 출토되었는

데 이른바 武威漢簡이다. 서한 말기의 것으로 판정된 이 ≪儀禮≫簡은 기

존의 3본과 편차가 다른 바, 후창이나 경보의 전본이라는 견해들이 제기되

었으나 오늘날 연구자들은 대체로 경보의 전본으로 간주하고 있다. 이상으

8) 皮錫瑞, ≪經學通論ㆍ三禮≫(中華書局 활판, 1998), 1쪽：“漢所謂禮, 卽今十七

篇之≪儀禮≫, 而漢不名≪儀禮≫, 專主經言, 則曰≪禮經≫. 合記而言, 則曰

≪禮記≫. 許愼ㆍ盧植所稱≪禮記≫, 皆卽≪儀禮≫與篇中之記, 非今四十九篇之

≪禮記≫也. …… 蓋以鄭君並注三書, 後世盛行鄭注, 於是三書有三禮之名, 非漢

初之所有也.”

9) ≪史記ㆍ儒林傳≫：“諸學者多言禮, 而魯高堂生最本. 禮固自孔子時, 而其經不

具, 及至秦焚書, 書散亡益多, 於今獨有≪士禮≫, 高堂生能言之.”

10) ≪漢書ㆍ儒林傳≫：“孟卿東海人也. 事蕭奮, 以授后倉ㆍ魯閭丘卿. 倉說禮數萬

言, 號曰≪后氏曲臺記≫, 授沛聞人 通漢子方ㆍ梁戴德延君ㆍ戴聖次君ㆍ沛慶普

孝公. …… 由是禮有大戴ㆍ小戴ㆍ慶氏之學.”

11) ≪四庫全書總目ㆍ儀禮注疏≫：“≪儀禮≫出殘闕之餘, 漢代所傳凡有三本: 一曰

戴德本, …… 一曰戴聖本, …… 一曰劉向≪別錄≫本, 卽鄭氏所注, 賈公彦疏.” 이

글의 생략된 부분은 각 전본들의 篇次인데 원래 ≪儀禮注疏≫의 賈公彦 疏에

서 인용하고 있는 鄭玄의 ≪三禮目錄≫을 재구성한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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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 보면 한대의 ≪의례≫ 전본은 4종인 셈인데 유향의 ≪별록≫본을 채택

한 鄭玄의 注가 성행하면서 현재의 표준 전본이 되었다.

≪의례≫는 漢初의 유일한 禮書이며 한무제 이후 五經博士가 설치되면

서 禮의 二戴博士는 당연히 ≪儀禮≫를 두고 이루어진 대덕과 대성의 학

설에 따른 博士일 뿐12), ≪예기≫라는 이름조차 없었다. 그러므로 孔穎達

이 ≪五經正義≫를 편찬하면서 ≪예기≫를 ≪오경≫에 편입한 뒤에도 朱

熹는 ≪예기≫를 ‘義疏’로, ≪의례≫를 ‘本經’으로 간주하여 ≪儀禮經傳通

解≫를 저술하기까지 하였던 것이다.13) ≪의례≫는 冠ㆍ婚ㆍ喪祭ㆍ朝聘ㆍ

鄕射 등 각종 예제의 구체적 절차를 밝히고 있는 실용 예서이다. 그러므로

이후 유가의 의례들은 대체로 이를 기본으로 하여 가감보완한 것들인 바, 

후대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.

≪周禮≫는 ≪周官≫이라고도 한다. ≪史記ㆍ封禪書≫에 ≪周官≫이 서

명으로 출현하고 있으나 사마천이 <유림전>에서 “지금은 오직 ≪士禮≫만

이 남아 있으며”라고 한 것을 보면 사마천 당시의 ≪주관≫은 후일의

≪주례≫와 문자의 출입이 심하거나, 혹 동일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마천은

≪주관≫을 예서로 간주하지 않은 것이다.14) 그러나 班固가 ≪漢書ㆍ藝文

12) 皮錫瑞, 앞의 책, 8쪽, <論漢立二戴博士以≪儀禮≫非≪禮記≫後世說者多誤毛

奇齡始辨正之> 참조.

13) ≪朱子全書ㆍ儀禮經傳通解ㆍ乞修三禮箚子≫(上海古籍出版社 활판, 2002), 제2
책 25쪽：“≪周官≫一書, 固爲禮之綱領, 至其儀法度數, 則≪儀禮≫乃其本經, 

而≪禮記≫<郊特牲>ㆍ<冠義>等篇, 乃其義疏耳. …… 熙寧以來, 王安石變亂舊

制, 廢罷≪儀禮≫, 而獨存≪禮記≫之科, 棄經任傳, 遺本宗末, 其失已甚.” 주희

는 이 箚子를 결국 올리지 못하였고, ≪儀禮經傳通解≫ 역시 미완인 채로 죽

었으나 그 뒤 그의 제자 黃幹과 楊復이 완성하였다.

14) ≪史記ㆍ封禪書≫：“≪周官≫曰, 冬日至, 祀天於南郊, 迎長日之至; 夏日至, 祭

地祗. 皆用樂舞, 而神乃可得而禮也. …… 自得寶鼎, 上與公卿諸生議封禪. 封禪

用希曠絕, 莫知其儀禮, 而群儒采封禪≪尙書≫ㆍ≪周官≫ㆍ<王制>之望祀射牛

事.” 여기서 사마천이 인용한 ≪周官≫의 문구는 현존하는 ≪尙書ㆍ周官≫이

나 ≪周禮≫에는 보이지 않는다. 다만 ≪周禮ㆍ春官ㆍ宗伯ㆍ大司樂≫에 동지

와 하지에 천신과 지신에게 樂舞를 바치는 내용이 있으나 동일한 내용으로 보

기는 어려울 만큼 문자의 출입이 심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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志ㆍ六藝略≫의 禮類에 ‘≪周官經≫ 六篇’을 기록하였으니 동한에 와서 이

미 ≪주례≫는 ‘禮經’으로 인식되고 있었다. 皮錫瑞는 ≪주관≫이 ≪주례≫

로 불리게 된 것이 劉歆으로부터 비롯한다고 하였는데15) 대체로 서한 말

부터 ≪주관≫은 예서로 인식되면서 ≪주례≫라는 명칭이 함께 사용된 듯

하다. ≪주관≫과 ≪주례≫의 명칭을 두고 당의 賈公彦은 ≪周禮疏≫에서, 

“관직의 설치를 두고 말하면 ≪주관≫이라고 하고, 제도를 두고 말하면

≪주례≫라고 한다.”고 하였으나 周予同에 의하여 부정된 바 있다.16)

아울러 주여동은 ≪주례≫의 내원과 관련하여 여러 기록들의 설을 다섯

가지로 정리하였는데, 1. 한무제 때 나타났으나 궁중에 비장하였다는 설

(≪後漢書ㆍ馬融傳≫), 2. 河間獻王이 처음 구하였다는 설(≪한서ㆍ하간헌

왕전≫), 3. 하간헌왕 때 李氏가 처음 바쳤다는 설(陸德明 ≪經典釋文≫), 

4. ≪고문상서≫와 함께 孔壁에서 발견되었다는 설(鄭玄 ≪六藝論≫), 5. 

≪逸禮≫와 함께 孔安國이 진상하였다는 설(≪후한서ㆍ儒林傳≫) 등17)이

다. 그러나 이상 5종 견해의 근거가 되는 기록들이 모두 劉歆 이후의 것

들이고, 유흠이 ≪주례≫를 처음 學官에 세웠기18) 때문에 청대의 금문경

학가들은 유흠이 위작하였다는 견해까지 제기하였다.19) 어쨌든 ≪주례≫

는 이밖에도 작자와 저작시기 등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경학사에서 논쟁이

끊이지 않았던 책이었다. 주지하다시피 ≪주례≫는 天子의 六官과 그 예

하 직관의 기능과 직무까지 상세히 밝히고 있어, 후대 六部 관제의 표준이

된 책이다.

15) 皮錫瑞, 앞의 책, 49쪽：“≪周官≫改稱≪周禮≫, 蓋卽始於劉歆. 荀悅≪漢紀≫

曰: ‘劉歆奏請, ≪周官≫六篇, 列之於經爲≪周禮≫.’ 陸德明≪(經典釋文)序錄≫

曰: ‘劉歆始建立≪周官經≫以爲≪周禮≫.’ 是其明證.”

16) 朱維錚 編, ≪周予同經學史論著選集≫(上海人民出版社, 1996), 240쪽：“賈公

彦≪周禮義疏≫加以解釋, 以爲‘以設位言之, 謂之≪周官≫; 以制作言之, 謂之

≪周禮≫.’ 其說亦未可盡信.”

17) 같은 책, 240-241쪽.

18) ≪漢書ㆍ藝文志ㆍ六藝略≫：“王莽時劉歆置博士.”(‘周官經 六篇’ 아래의 自註)

19) 皮錫瑞, 앞의책, 49-51쪽, <論≪周官≫當從何休之說出於六國時人非必出於周

公亦非劉歆僞作> 참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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班固는 ≪漢書ㆍ藝文志≫에서, ≪經≫十七篇과 ≪周官經≫六篇 이외에

‘≪記≫百三十一篇’을 저록하고 ‘七十子後學者所記也’라고 自註하였다. 공

문 제자의 후학들이 禮에 대하여 해설한 저술이 131편이 있다는 말이다. 

孔穎達은 <禮記正義解題>에서, “(鄭玄의) ≪六藝論≫에 이르기를 ‘오늘날

세간에 유행하는 예는 대덕과 대성의 예학이다.’라고 하였고, 또 이르기를

‘대덕은 ≪記≫ 85편을 전하였다.’ 하였으니 ≪大戴禮≫가 그것이요, ‘대성

은 ≪記≫ 49편을 전하였다.’ 하였으니 바로 이 ≪禮記≫가 그것이다.”20)

라고 하였다. 정현의 ≪육예론≫은 전하지 않지만 ≪大戴禮記≫와 ≪禮記≫

(≪小戴禮記≫)의 편수를 언급한 최초의 문헌이다.

반고와 정현의 기록을 종합해보면 반고가 언급한 ≪記≫ 131편이 ≪大

戴禮記≫와 ≪小戴禮記≫의 合數일 가능성이 큰데, 3편이 차이가 나는 것

과 관련하여 청대의 錢大昕은 ≪二十二史考異ㆍ漢書考異≫에서 ≪소대례

기≫는 <曲禮>ㆍ<檀弓>ㆍ<雜記>편을각각상하로나누어실제로는 46편

이기에 ≪대대례기≫와의 합수가 131편이라고 하였다.21) ≪隋書ㆍ經籍志≫

에는 기존의 예설 214편을 대덕이 85편으로 산삭 기록하여 ≪大戴記≫라

하였고 대성이 다시 ≪대대기≫를 46편으로 산삭하여 ≪小戴記≫라 하였

는데, 한말에 馬融이 3편을 더하여 49편이 되었다22)고 하였다. 이밖에도

戴聖이 아니라 叔孫通이 ≪예기≫를 처음 편찬하였다는 피석서의 설23) 등

20) <禮記正義解題>：“≪六藝論≫云: ‘今禮行于世者, 戴德ㆍ戴聖之學也.’ 又云: 

‘戴德傳≪記≫八十五篇’, 則≪大戴禮≫是也; ‘戴聖傳≪記≫四十九篇’, 則此≪禮

記≫是也.” 孔穎達의 ≪禮記正義≫에는 <禮記正義序>가 있고 또 <禮記正義>
라고 제목을 붙인 해제 성격의 글이 있다. 위의 인용문은 이 해제 성격의 글

에 실려 있는데 편의상 이 글을 ‘<禮記正義解題>’로 칭하기로 한다.

21) 朱維錚 編, 앞의 책, 247쪽 참조.

22) ≪隋書ㆍ經籍志≫：“凡五種, 合二百十四篇. 戴德刪其煩重, 合而記之, 為八十五

篇, 謂之≪大戴記≫. 而戴聖又刪大戴之書, 爲四十六篇, 謂之≪小戴記≫. 漢末

馬融, 遂傳小戴之學, 融又定<月令>一篇ㆍ<明堂位>一篇ㆍ<樂記>一篇, 合四十

九篇. 而鄭玄受業於融, 又爲之注.”

23) 皮錫瑞, 앞의 책, 64-65쪽, <論禮記始撰於叔孫通> 참조. 이밖에도 현대의 역

사학자 洪業은 ≪禮記引得≫(上海古籍出版社, 1983)의 서문에서, ≪대대례기≫
와 ≪소대례기≫가 한 시대 한 사람의 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大小戴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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≪예기≫의 내원과 관련하여 상호 모순되는 설들이 개진되었으나 대부분

의 견해들이 근거를 알 수 없는 억측에 불과하여 진위를 판단하기 어렵다.

현존하는 ≪大戴禮記≫와 ≪禮記≫를 비교해볼 때 내용상의 차이는 있

지만 제목이 같은 편들이 있고 내용도 유사한 부분이 있어 대성이 대덕의

책을 다시 산삭하여 ≪소대례기≫, 즉 ≪예기≫를 편찬하였다고 보기는 어

려울 듯하다. 내용상으로 보더라도 ≪의례≫는 실용 예서이고 ≪주례≫는

官制만을 다루고 있는 것에 비하여 ≪예기≫에는 禮의 이론과 실제를 포

괄하고 있다. 朱熹의 지적처럼 ≪의례≫를 해설한 부분도 있고24) 학문과

정치ㆍ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더러

는 작자가 알려진 글도 있어25) 아마 선진으로부터 한초까지 전해오던 잡

다한 예설들을 대덕과 대성이 별도로 편집하였을 가능성이 크다. 鄭玄은

금고문을 집대성한 한대 최고의 경학자인데 특히 예학에 조예가 깊었다. 

그는 앞에서 살펴본 4종의 예서 가운데 유독 ≪대대례기≫를 제외하고

≪의례≫ㆍ≪주례≫ㆍ≪예기≫ 등 3종에만 주를 달았다. 이후 남북조를 거

쳐 당대까지 ‘鄭學’이 유행하면서 ≪대대례기≫는 점차 읽히지 않게 되었

고 唐代에 이르러 이미 39편으로 줄어들어 현존하고 있다. 

이제 이상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4종 예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≪예

기≫의 ≪오경≫ 편입과정을 추적해 보기로 한다.

부터 정현에 이르는 200여 년간 자료가 모여 동한 중엽에 만들어졌다고 주장

하기도 하였다.

24) ≪朱子語類ㆍ卷87ㆍ禮4ㆍ小戴禮≫(中華書局 활판, 2004), 2225-2226쪽：“問

讀≪禮記≫. 曰: ‘≪禮記≫要兼≪儀禮≫讀, 如冠禮ㆍ喪禮ㆍ鄕飮酒禮之類, ≪儀

禮≫皆載其事, ≪禮記≫只發明其理. 讀≪禮記≫而不讀≪儀禮≫, 許多理皆無安

著處. …… ≪禮記≫只是解≪儀禮≫, 如<喪服小記>便是解<喪服傳>, 惟<大傳>

是總解.”

25) <禮記正義解題>：“<中庸>是子思伋所作, <緇衣>公孫尼子所撰. 鄭康成云: ‘<月

令>呂不韋所修. 盧植云: <王制>爲漢文時博士所錄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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Ⅲ. ≪禮記≫의 ≪五經≫ 편입

1. ≪五經≫ 편입의 과정

대체로 戴聖이 기존의 예설들을 휘집하여 편찬한 것으로 간주되는 ≪예

기≫는 ≪한서≫에는 전혀 기록이 없다. 반고가 ≪한서≫를 편찬할 당시까

지 ≪예기≫라는 명칭이 없었던 것이다. ≪後漢書≫에는 더러 그 명칭이

보이는데, <橋玄傳>에 그의 7대조 橋仁이 ≪禮記章句≫ 49편을 저술하였

다26)고 하였다. 교인은 ≪한서ㆍ유림전≫에 楊榮과 함께 대성의 제자라고

하였으니,27) 교인은 대성의 ≪의례≫학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그의 ≪예기≫

학을 전수하였던 것이다. <曹褒傳>에는 조포가 慶氏≪禮≫를 익혀 박사가

되었던 그의 부친 曹充의 예학을 계승하고 또 ≪예기≫ 49편을 전하였

다28)는 기록이 있다. 동한 章帝 때 인물인 조포는 慶普의 ≪의례≫학과

함께 대성의 ≪예기≫학에 조예가 깊었던 것이다. 그러나 교인이나 조포

당시에는 ≪예기≫라는 명칭이 없었으며, ≪후한서≫를 집필한 范曄이 살

았던 劉宋 당시에 통용되던 명칭을 빌어 ≪예기≫라고 하였을 것이다. 어

쨌든 ≪후한서≫의 이 두 기록을 신뢰한다면, 戴聖 당시에 그의 49편 예

서가 완성되었고 그의 제자가 이미 章句류의 해설서를 집필하였으며, 동한

초기까지 그 전통이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었다.

그러나 戴德의 ≪대대례기≫와 관련하여서는 이에 상응하는 기록이 보

이지 않는다. ≪한서ㆍ유림전≫에 대덕의 ≪의례≫학이 徐良에게 전하여졌

26) ≪後漢書ㆍ橋玄傳≫：“橋玄字公祖, 梁國睢陽人也. 七世祖仁, 從同郡戴德學, 著

≪禮記章句≫四十九篇, 號曰橋君學.”

27) ≪漢書ㆍ儒林傳≫：“小戴授梁人橋仁季卿ㆍ楊榮子孫. 仁為大鴻臚, 家世傳業, 

榮琅邪太守.” 

28) ≪後漢書ㆍ曹褒傳≫：“曹褒字叔通, 魯國薛人也. 父充, 持≪慶氏禮≫, 建武中爲

博士. …… 褒博物識古, 爲儒者宗. 十四年, 卒官. 作≪通義≫十二篇, ≪演經雜

論≫百二十篇. 又傳≪禮記≫四十九篇, 教授諸生千餘人, 慶氏學遂行於世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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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을 이야기하는 기록29)이 있을 뿐, 한대에서는 ≪대대례기≫에 대한 해

설서는 물론이고 徐良 이후의 전수와 관련한 기록도 찾아보기 힘들다. 다

만 북조의 北周에 와서 盧辯이 처음으로 ≪대대례기≫의 주해서를 내었을

뿐이다.30) 이는 ≪대대례기≫와 ≪소대례기≫의 완성 이후 시간의 경과에

따라 학자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우열관의 반영으로 볼 수 있을 것

이다. 

唐初의 陸德明은 “陳邵의 <周禮論序>에 이르기를, ‘ …… 후한의 馬融과

盧植이 제가의 동이를 상고하여 戴聖의 저술에 첨부하고 중복되는 부분과

서술이 소홀한 부분을 산삭한 것이 세간에 퍼졌는데 바로 오늘날의 ≪예

기≫가이것이다.”31)라고하였다. 晉 武帝 泰始(265-274) 연간에죽은 32)

진소는 마융ㆍ노식과 시간적 차이가 대략 100여 년에 불과한 인물이므로

비교적 믿을만한 기록일 것이다. 동한의 經學大師들인 마융과 노식도 이

처럼 ≪예기≫를 깊이 연구하고 주석서를 집필하였으나 이들이 ≪대대례

기≫를 익혔다는 기록은 없다. ≪예기≫가 높이 평가받았음은 北魏의 학자

李謐이 明堂의 제도를 논하면서 말한 다음의 언급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

있다.

소대씨가 전한 禮事와 관련한 기록 49편을 ≪禮記≫라고 이름하는데, 

비록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(제설들을) 절충을 잘한 부분이 많으니

전현들의 글과 비교하여도 부끄러움이 없다.33)

29) ≪漢書ㆍ儒林傳≫：“大戴授琅邪徐良斿卿, 爲博士ㆍ州牧ㆍ郡守, 家世傳業.”

30) ≪周書ㆍ盧辯傳≫：“辯少好學, 博通經籍, 舉秀才, 爲太學博士. 以≪大戴禮≫未

有解詁, 辯乃注之.”

31) ≪經典釋文ㆍ序錄≫：“陳邵<周禮論序>云: ‘…… 後漢馬融ㆍ盧植考諸家同異, 

附戴聖篇章, 去其繁重及所敍略, 而行於世, 卽今之≪禮記≫是也.’”

32) ≪晉書ㆍ儒林傳ㆍ陳邵≫：“泰始中, 詔曰: ‘燕王師陳邵清貞潔靜, 行著邦族, 篤

志好古, 博通六籍, 耽悅典誥, 老而不倦, 宜在左右以篤儒教. 可爲給事中.’ 卒於

官.”

33) ≪魏書ㆍ逸士傳ㆍ李謐≫：“小戴氏傳禮事四十九篇, 號曰≪禮記≫, 雖未能全當, 

然多得其衷, 方之前賢, 亦無愧矣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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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처럼 이미 사인들 사이에서 높이 평가받아오던 ≪예기≫가 위상이 더

욱 급격히 높아진 것은 정현의 ≪禮記注≫가 나오고부터이다. 張恭祖에게

≪예기≫를 배웠던 정현은 노식의 소개로 마융의 문하에 들어가게 되

고,34) 노식과 함께 ≪예기≫에 조예가 깊었던 마융은 정현에게 영향을 주

었다. 정현은 노식과 마융의 주석서에 근거하여 ≪禮記注≫를 집필하였

고,35) ≪儀禮注≫와 ≪周禮注≫도 저술하였다. 기존의 4종 예서 가운데

≪대대례기≫를 제외한 3종의 예서에 주석을 가한 것이다. 혹 정현은 ≪隋

書ㆍ經籍志≫의 언급36)처럼 ≪소대례기≫가 ≪대대례기≫를 간추린 簡明

本이라고 생각하여 이 책만 주해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이로부

터 ≪삼례≫의 명칭이 생기게 되었다. ‘記’에 불과했던 ≪소대례기≫가 금

문경인 ≪의례≫ 및 고문경인 ≪주례≫와 함께 ‘經’의 반열에 오를 수 있

게 된 것이다. 이때부터 ≪소대례기≫는 동급이었던 ≪대대례기≫를 소외

시키고 ≪예기≫라는 이름을 독점하였고, ≪대대례기≫는 읽히지 않는 책

이 되었다.

東晋의 元帝는 등극 초기에 博士員을 감원하면서 ≪주례≫와 ≪예기≫

의 박사는 존치하되 ≪의례≫의 박사는 없애버렸다.37) 그 뒤 이를 다시

회복시키지만38) 이미 ≪대대례기≫를 소외시켰던 ≪예기≫의 위상이 이

시기에 와서는 ≪의례≫의 위상조차 능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. 남북

조에 이르러 경학에 南學과 北學의 구분이 생기면서 남북이 각각 존중하

던 경전과 주해가 달랐으나, ≪삼례≫는 남북 공히 정현의 주와 함께 존중

34) ≪後漢書ㆍ鄭玄傳≫：“又從東东張恭祖受≪禮記≫ㆍ≪左氏春秋≫ㆍ≪古文尙

書≫. 以山東無足問者, 乃入西關. 因涿郡盧植, 事扶風馬融.”

35) ≪經典釋文ㆍ序錄≫：“鄭玄亦依盧ㆍ馬之本, 而注焉.”

36) 전주 22) 참조.

37) ≪晉書ㆍ荀崧傳≫：“元帝踐阼 …… 時方修學校, 簡省博士. 置≪周易≫王氏ㆍ

≪尙書≫鄭氏ㆍ≪古文尙書≫孔氏ㆍ≪毛詩≫鄭氏ㆍ≪周官≫ㆍ≪禮記≫鄭氏ㆍ

≪春秋左傳≫杜氏ㆍ服氏ㆍ≪論語≫ㆍ≪孝經≫鄭氏博士各一人, 凡九人. 其≪儀

禮≫ㆍ≪公羊≫ㆍ≪穀梁≫及鄭≪易皆≫省不置.

38) ≪晉書ㆍ職官志≫：“及江左初, 減爲九人. 元帝末, 增≪儀禮≫ㆍ≪春秋公羊≫

博士各一人, 合爲十一人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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되었다. 

남북조와 隋의 亂政을 극복하고 새롭게 등장한 통일 왕조 唐은 貞觀之

治와 開元盛世를 통하여 공전의 번영을 구가하였다. 당은 사상과 종교에

대하여 너그러웠던 왕조이지만 漢과 마찬가지로 유학을 통치이념으로 채

택하였기 때문에 남북 학술의 분기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. 특히 堯舜之

道와 周孔之敎를 천명한39) 태종은 경학의 통일 작업을 추진하였다. 태종

의 경학 통일 작업은 표준경전의 확정과 표준주해의 완성으로 구체화된다. 

≪新ㆍ舊唐書≫와 ≪貞觀政要≫가 모두 이 사실을 다루고 있는데 이 자료

들을 비교 검토해보면 윤곽을 살펴 볼 수 있다. 우선 ≪정관정요≫의 기록

을 보기로 한다. 

정관 4년에 태종은 經籍이 성인으로부터 멀어진 지가 오래되어 문자가

어긋났기에 前 中書侍郞 顔師古에게 명하여 秘書省에서 ≪오경≫을 考定

하게 하였다. 작업이 끝난 뒤, 다시 尙書左僕射 房玄齡으로 하여금 諸儒들

을 모아 거듭 정밀하게 토론하도록 하였다. 당시의 제유들은 스승의 견해

를 전하여 익히기만 해 그릇된 지가 오래되어 함께 (안사고를) 비난하며

벌떼처럼 일어났다. 안사고는 晉ㆍ宋 이래의 古本을 인용하며 적절하게 깨

우쳐 대답하되 근거가 자세하고 분명하여 그들의 의표를 찌르니 제유들이

탄복하지 않음이 없었다. 태종은 거듭 칭찬하고 …… 考定本을 천하에 반

포하여 배우는 자들이 익히도록 하였다. 태종은 또 학문에 갈래가 많고 章

句가 번잡하다고 여겨 안사고와 國子祭酒 孔穎達 등 제유들에게 명하여

≪오경≫ 義疏 180권을 편찬하게 하여 ≪五經正義≫라 이름하고 국학에

보내 시행토록 하였다.40)

39) ≪貞觀政要ㆍ卷六ㆍ慎所好≫：“朕今所好者, 惟在堯ㆍ舜之道, 周ㆍ孔之教, 以

爲如鳥有翼, 如魚依水, 失之必死, 不可暫無耳.”

40) ≪貞觀政要ㆍ卷七ㆍ崇儒學≫：“貞觀四年, 太宗以經籍去聖久遠, 文字訛謬, 詔

前中書侍郞顔師古於秘書省考定≪五經≫. 及功畢, 復詔尙書左僕射房玄齡, 集諸

儒重加詳議. 時諸儒傳習師說, 舛謬已久, 皆共非之, 異端蜂起, 而師古輒引晉ㆍ

宋以來古本, 隨方曉答, 援據詳明, 皆出其意表, 諸儒莫不歎服. 太宗稱其善者久

之, …… 頒其所定書於天下, 令學者習焉. 太宗又以文學多門, 章句繁雜, 詔師古

與國子祭酒孔穎達等諸儒, 撰定≪五經≫義疏凡一百八十卷, 名曰≪五經正義≫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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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종은 집정초기인 정관 4년(630)에 우선 ≪오경≫의 이본들을 대조하

여 정본을 만들도록 하였다. 학술의 통일을 위해서는 텍스트의 통일이 선

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. 위의 기록에 따르면, 안사고에 의하여 考定本이

완성된 뒤 방현령을 비롯한 당시의 학자들이 모두 이를 비난하였다. 안사

고가 적절하게 해명하였지만 남북조의 혼란기를 거치며 남북학의 분기가

심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. 안사고의 고정본이 천하에 반포된 것은 3년 뒤

인 정관 7년(633)이었다.41) 이후 태종은 공영달을 책임자로 하여 표준주

해서인 ≪오경정의≫의 집필을 추진한다.

현대학자 章權才는 ≪오경정의≫의 집필로부터 시행까지의 과정을 4단

계로 나누어 정리하였다.42) 1단계는 앞에서 살펴본 안사고의 고정본 완성

과 남북조 경학자들의 표창을 통해 분위기를 조성한 시기이고, 2단계는 공

영달을 책임자로 하는 경학팀을 구성하여 義疏를 편찬한 시기이다. 이 의

소는 정관 16년(642)에 완성되었다. 3단계는 비판과 보완의 시기이다. 공

영달은 이 책의 반포를 보지 못하고 사망하였는데, 그가 죽은 뒤 博士 馬

嘉運이 의소의 오류를 지적하며 비판하였다. 이에 태종이 수정본을 만들도

록 하였으나 마가운은 완성하지 못하였다. 高宗 永徽 2년(651)에도 황제는

이의 보완을 명하여 于志寧ㆍ張行成ㆍ高季輔 등이 수정보완하였다. 4단계

는 반포단계이다. 수정을 거쳐 완성된 ≪오경정의≫는 영휘 4년(653)에 비

로소 천하에 반포되어 시행되었으며 이로부터 明經科는 이에 의거하여 치

르도록 하였다. ≪오경정의≫의 편찬이 시작된 명확한 시기는 알려져 있지

않지만 안사고의 고정본이 반포된 시기에서 멀지 않을 것이므로 집필로부

터 반포까지 대략 20여 년이 소요되었다.

이상에서 ≪오경≫ 고정본과 ≪오경정의≫의 편찬과정을 비교적 자세하

게 서술한 것은 이 작업을 통해서 ≪예기≫가 ≪의례≫와 ≪주례≫를 압

付國學施行.”

41) ≪舊唐書ㆍ太宗本紀ㆍ貞觀七年≫：“十一月丁丑, 頒新定≪五經≫.”

42) 章權才, ≪魏晉南北朝隋唐經學史≫(廣州: 廣東人民出版社, 1996), 250-251쪽

참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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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하고 ≪오경≫에 편입되었기 때문이다. 오늘날 우리가 ≪오경≫을 운위

할 때 ≪예기≫를 들게 된 것이 바로 이 작업으로부터 비롯하는 것이다. 

한대의 ‘經’이었던 ≪의례≫와 ≪주례≫를 누르고 ‘記’에 불과했던 ≪예기≫

가 이제 ≪오경≫이 된 것이다. 

그러므로 60여 년이 지난 玄宗의 開元(713∼741) 초가 되면 이미 ≪의

례≫와 ≪주례≫가 사라질 것을 우려하는 소리가 나오게 되고,43) 국자감

의 ≪오경≫박사도 ≪예기≫에만 박사를 두었을 뿐 ≪의례≫와 ≪주례≫

에는 박사가 없게 되었다.44) 결국 개원 8년에 國子司業 李元璀가 ≪의례≫

와 ≪주례≫ 및 ≪公羊≫ㆍ≪穀梁≫을 명경과에 포함시킬 것을 건의45)하

여 황제의 허가를 받음으로써 이른바 ≪九經≫이 갖추어지게 된다. 그러나

이미 ≪오경≫에 포함된 ≪예기≫의 지위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확고부동

하한 것이었다.

이상에서 살펴본 ≪예기≫의 ≪오경≫ 편입과정을 바탕으로 안사고와

공영달이 ≪삼례≫ 가운데 유독 ≪예기≫를 채택한 이유 등을 살펴보면서

≪예기≫의 ≪오경≫ 편입이 가지는 의의를 구명해 보기로 한다.

43) ≪舊唐書ㆍ良吏列傳下ㆍ楊瑒≫：“‘又≪周禮≫ㆍ≪儀禮≫及≪公羊≫ㆍ≪穀梁≫

殆將廢絕, 若無甄異, 恐後代便棄. 望請能通≪周ㆍ儀禮≫ㆍ≪公羊≫ㆍ≪穀梁≫

者, 亦量加優獎.’ …… 瑒常嘆≪儀禮≫廢絕, 雖士大夫不能行之.”

44) ≪新唐書ㆍ百官志ㆍ國子監≫：“≪五經≫博士各二人, 正五品上. 掌以其經之學

教國子. ≪周易≫ㆍ≪尚書≫ㆍ≪毛詩≫ㆍ≪左氏春秋≫ㆍ≪禮記≫爲五經. ≪論

語≫ㆍ≪孝經≫ㆍ≪爾雅≫不立學官, 附中經而已.”

45) ≪通典ㆍ卷十五ㆍ選舉三≫：“開元八年七月, 國子司業李元璀上言: ‘≪三禮≫ㆍ

≪三傳≫及≪毛詩≫ㆍ≪尙書≫ㆍ≪周易≫等, 並聖賢微旨. 生人教業, 必事資經

遠, 則斯道不墜. 今明經所習, 務在出身, 鹹以≪禮記≫文少, 人皆競讀. ≪周

禮≫經邦之軌則, ≪儀禮≫莊敬之楷模, ≪公羊≫ㆍ≪穀梁≫, 歷代崇習, 今兩監

及州縣, 以獨學無友, ≪四經≫殆絕. 事資訓誘, 不可因循. 其學生請各量配作業, 

並貢人參試之, 日習≪周禮≫ㆍ≪儀禮≫ㆍ≪公羊≫ㆍ≪穀梁≫. 並請帖十通五, 

許其入策. 以此開勸, 即望四海均習, ≪九經≫該備.’ 從之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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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≪五經≫ 편입의 이유와 그 의의

안사고가 ≪오경≫ 고정본을 만들고 공영달이 ≪오경정의≫를 편찬하면

서 ≪삼례≫ 가운데 유독 ≪예기≫를 채택한 이유에 대해 명언한 기록은

발견할 수 없다. 정현이 4종 예서 가운데 ≪대대례기≫를 소외시킨 분명한

이유를 알 수 없는 것처럼 안사고와 공영달이 ≪의례≫와 ≪주례≫를 소

외시킨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이다. 다만 정현의 경우는 앞에서 살펴본 바

처럼 ≪대대례기≫와 ≪소대례기≫의 우열에 대한 인식들이 있어왔고, 그

의 스승 마융이 ≪소대례기≫만 주해한 정황 등으로 미루어 그 이유를 추

리할 수 있지만, 공영달의 경우는 ≪의례≫와 ≪주례≫가 여전히 중시되는

분위기에서 유독 ≪예기≫에만 義疏를 단 것이다. 이는 결국 ≪삼례≫의

우열이나 위상의 문제가 아니라 성격과 내용의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. 

≪삼례≫의 성격과 내용에 비추어 1종을 선택한다면 ≪예기≫를 선택할

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다. 이와 관련하여 皮錫瑞의 다

음과 같은 언급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.

禮經을 공부하는 사람은 비록 禮의 節文을 중시하더라도 義理 또한 소

홀히 할 수 없다. 성인이 정한 예는 그 의의를 드러내어 밝히는 ‘記’가 없

다면 정밀한 뜻과 위대한 취지를 사람마다 모두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. 

또한 절문은 때에 맞추어 변통하여야 하지만 의리는 고금을 통하여 바뀌지

않는 것이니 17편은 비록 성인이 정하신 바이지만 후세에 다 시행할 수는

없다. 그 의의를 얻어 변통하고 옛날을 헤아려 지금에 맞춘다면 禮의 뜻을

잃지 않게 될 것이다.46)

여기서 ‘節文’은 禮의 형식과 절차를 말하고 ‘義理’는 그 형식과 절차에

46) 皮錫瑞, 앞의책, 70쪽, <論禮記所說之義古今可以通行>：“治禮經者, 雖重禮之

節文, 而義理亦不可少. 聖人所定之禮, 非有記者發明其義, 則精意閎旨, 未必人

人能解. 且節文時有變通, 而義理古今不易, 十七篇雖聖人所定, 後世不盡可行, 

得其義而通之, 酌古準今, 期不失乎禮意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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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함되어 있는 본질적 의의를 말한다. ‘17편’은 ≪의례≫를 말하는데 전술

한 바와 같이 ≪의례≫는 실용 예서이기 때문에 절문만을 다루고 있고

≪주례≫는 六部 중심의 관제만을 다룬 제도서이다. 이에 비해 ≪예기≫는

禮의 본질적 의의를 다루고 있는 책이라는 것이다. 절문과 제도를 비록 성

인이 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周나라의 절문과 제도일 뿐 역사의 발전

을 통해 환경이 바뀐 시대에는 적용할 수 없는 내용이 많다. 그러므로 예

의 본질을 이야기한 ≪예기≫야말로 시대를 초월하여 고금에 통용될 수

있는 책이라는 것이다. 

안사고와 공영달이 ≪예기≫에 주목한 이유도 아마 이 때문이었을 것이

다. ≪예기≫는 피석서의 말처럼 의리만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. 의리는 물

론이고 정치와 학문 등을 포함하여 고대문화 전반을 망라하는 綜合性의

서적이다. 그러므로 唐代의 문화수준에 비추어 1종의 예서를 선택한다면

시대와 내용의 제약이 있는 ≪의례≫나 ≪주례≫보다는 ≪예기≫가 적합

하였을 것이다. 이와 관련하여 공영달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.

이에 이치에 널리 통한 사람들이 지금을 알고 옛 것을 익혀, 전대의 憲

章을 상고하고 당시의 득실을 참고하여, 직접 본 것과 함께 옛날에 들은

것을 각각 기록하였다. (이 기록들을) 모두 모아 분류하여 붙이니 이에

≪예기≫라는 이름이 있게 되었다.47)

생각건대 ≪논어≫에 이르기를 “은나라는 하나라의 예에 근거하였고”, 

“주나라는 은나라의 예에 근거하였다.”고 하였는데, ≪예기≫는 虞ㆍ夏ㆍ商

ㆍ周의 예를 모두 진술하였다.48)

앞의 인용문은 전술한 ≪예기≫의 종합성을 피력한 글이고, 뒤의 인용

47) <禮記正義序>：“于是博物通人, 知今溫古, 考前代之憲章, 參當時之得失, 俱以

所見, 各記舊聞. 錯總鳩聚, 以類相附, ≪禮記≫之目, 于是乎在.”

48) <禮記正義解題>：“案≪論語≫云‘殷因于夏禮’, ‘周因于殷禮’, 則≪禮記≫總陳虞

ㆍ夏ㆍ商ㆍ周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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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은 ≪예기≫가 ≪의례≫나 ≪주례≫처럼 주나라의 禮制만을 기록한 것

이 아니라 기존의 예들을 통시대적으로 망라한 책이라는 점을 지적한 글

이다. 대체로 피석서의 주장을 공영달에게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

고 할 수 있을 것이다. 그러나 공영달은 ≪의례≫와 ≪주례≫가 주나라의

禮制라고 하여 이들을 무시하지는 않은 듯하다. 다시 피석서의 견해를 살

펴보자.

공영달이 ≪삼례≫ 가운데 유독 ≪예기≫에만 疏를 단 것은 (≪예기≫

의 내용이) 실은 ≪삼례≫와 여타의 경전들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이다. 

‘記’의 한두 마디 말에 의거하여 수천 자에 달하는 소를 달기도 하였으니

예컨대 <王制>편의 ‘制三公一命卷’ 운운하는 단락에는 4,000여 자의 소를

달았고, ‘比年一小聘’ 운운하는 단락에는 2,000여 자의 소를 달았으며 <月

令>과 <郊特牲>의 篇題를 해설하는 소는 각각 3,000여 자나 되며 그밖에

1,000여 자가 되는 소는 더욱 많다. 근본을 탐색하고 광박한 견문을 다 드

러내었지만 繁博함을 좋아하여 그리한 것이 아니다. 이 한 경전에서 이 일

을 자세히 설명하여 그 뒤 이 일을 다시 볼 때에는 거듭 말하지 않게 하였

으니 정현의 주가 번잡한 듯 하지만 번잡하지 않은 것과 같다. 학자들이

≪禮記注疏≫를 깊이 음미한다면 ≪예기≫에만 능통할 뿐만 아니라 다른

경전도 함께 통하게 될 것이다.49)

피석서의 견해를 보완하여 해석하면, 공영달은 ≪의례≫나 ≪주례≫를

무시한 것이 아니라 ≪예기≫로써 ≪삼례≫를 포괄하려 하였고 나아가서

는 기타 경전의 이해에 도움을 주려 하였다는 것이다. ≪의례≫나 ≪주례≫

는 내용의 성격과 시대의 제약으로 인해 ≪삼례≫를 포괄할 수 없었다는

49) 皮錫瑞, 앞의책, 74쪽, <論鄭注引漢事引讖緯皆不得不然習禮記者當熟玩注疏其

餘可緩>：“孔穎達於≪三禮≫, 惟疏≪禮記≫, 實貫串≪三禮≫及諸經. 有因記一

二語, 而作疏至數千言者. 如<王制>‘制三公一命卷’云云, 疏四千餘字; ‘比年一小

聘’云云, 疏二千餘字; <月令>ㆍ<郊特牲>篇題疏, 皆三千餘字. 其餘一千餘字尤

多. 元元本本, 殫見洽聞, 又非好爲繁博也. 旣於此一經下詳說此事, 以後此事再

見, 則不復說. 亦猶鄭注似繁而不繁也. 學者熟玩≪禮記注疏≫, 非止能通≪禮

記≫, 且可兼通群經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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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이다. 과연 공영달은 이런 의도로 ≪예기≫에만 義疏를 단 것일까? 다

시 공영달의 말을 들어보자.

≪예기≫가 지어진 것은 공자로부터 비롯한다. …… 공자가 돌아가시고

난 뒤 72子의 무리들이 들은 바를 함께 편찬하여 이 ≪記≫가 되었다. 舊

禮의 취지를 기록하기도 하고, 變禮의 유래를 기록하기도 하고, 體와 履를

함께 기록하기도 하였으며, 득실을 섞어 서술하기도 하였다. 그러므로 (이

들을) 편집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에 ≪記≫가 된 것이다.50)

얼핏 ≪예기≫의 종합성을 강조하는 듯이 보이는 이 글에서 필자가 주

목하고자 하는 대목은 “體와 履를 함께 기록”하였다는 대목이다. ‘體履’와

관련하여 이 글의 앞부분에서 공영달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.

정현이 지은 서문에서, “예는 體이며 履이다. 마음으로 통괄하는 것을

體라고 하고 실천하여 시행하는 것을 履라고 한다.” 하였는데 정현이 그러

함을 안 것은 <禮器>에 “예는 體이다.” 하였고, <祭義>에 “예는 이것을 실

천(履)하는 것이다.” 하였기 때문이다. ≪예기≫에 이미 이러한 해석이 있

었기 때문에 정현이 의거하여 사용한 것이다. 예가 비록 체와 리로 合訓되

지만, ≪周官≫이 體이고 ≪의례≫가 履이다.51)

體履는 대체로 體用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인다. 공영달은 예서를 두고

이야기할 경우 ≪주관≫은 體가 되고 ≪의례≫는 履가 된다고 한 뒤, ≪예

기≫에는 이 體와 履가 함께 기록되어 있다고 한 것이다. 물론 ≪예기≫에

는 예의 본질과 형식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서술일 수도 있지만, 

50) <禮記正義解題>：“其≪禮記≫之作, 出自孔氏. …… 至孔子沒後, 七十二之徒共

撰所聞, 以爲此≪記≫. 或錄舊禮之義, 或錄變禮所由, 或兼記體ㆍ履, 或雜序得

失, 故編而錄之, 以爲≪記≫也.”

51) 같은 글：“鄭作序云: ‘禮者, 體也, 履也. 統之于心曰體, 踐而行之曰履.’ 鄭知然

者, <禮器>云: ‘禮者, 體也.’ <祭義>云: ‘禮者, 履此者也.’ ≪禮記≫旣有此釋, 

故鄭依而用之. 禮雖合訓體ㆍ履, 則≪周官≫爲體, ≪儀禮≫爲履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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≪주례≫와 ≪의례≫의 성격과 내용을 겸섭하는 부분이 있다는 뜻도 내포

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, 이 점이 바로 피석서의 견해를 뒷받침 하

고 있는 것이다.

이상에서 살펴본 바, 공영달은 ≪예기≫의 통시대적이고 體履兼備의 종

합적인 성격에 주목하고, ≪의례≫ㆍ≪주례≫의 시대적 제약 및 내용의 한

계를 고려하여 ≪예기≫로써 ≪삼례≫를 포괄하고자 ≪예기정의≫를 편찬

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.

공영달의 이 작업은 결과적으로 예가 규범과 절차(≪의례≫), 혹은 職官

과 제도(≪주례≫)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고대문화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

으로 확대 정착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, 이 점이 바

로 ≪예기≫가 ≪오경≫에 편입된 의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.

Ⅳ. 결 론

秦의 분서갱유와 挾書律로 인해 사라졌던 경전들은 漢代에 와서 복원의

과정을 거치게 된다. 한초에 예학과 관련된 서책은 오늘날 ≪의례≫로 불

리는 ≪士禮≫ 17편이 유일하였기 때문에 서한의 오경박사 가운데 예학의

박사는 바로 이 ≪의례≫박사였다. ≪의례≫학의 대가인 后蒼의 문하에서

戴德과 戴聖ㆍ慶普가 배출되어 예학에는 이들 삼가의 학이 있게 되었고, 

특히 대덕과 대성은 후창의 ≪의례≫학을 계승한 이외에도 기존의 예설들

을 모은 85편의 ≪대대례기≫와 49편의 ≪소대례기≫를 각각 편찬하였다. 

그러므로 서한 시기에는 정확한 내원을 알 수 없는 ≪주례≫를 포함하여

4종의 예서가 있었는데, ≪의례≫를 禮經이라고 하였고, 동한에서는 ≪의

례≫와 함께 ≪주례≫도 예경이라고 하였다. 한대에는 예학의 경전으로는

≪의례≫와 ≪주례≫만이 인정되었던 것이다.

동한 말에 정현은 예서들에 주석을 가하면서 ≪의례≫와 ≪주례≫ 및

≪소대례기≫에 주를 달고 ≪대대례기≫는 주를 달지 않았는데, 이후 정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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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예학이 유행하면서 ≪삼례≫라는 명칭이 생기게 되었다. 이때부터 ≪소

대례기≫는 ≪예기≫라는 명칭을 독점하고, 예경이었던 ≪의례≫ㆍ≪주례≫

와 동일한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. 따라서 ≪대대례기≫는 읽지 않는 책이

되어버려 唐代에 벌써 85편 가운데 39편만이 남게 되었다. 

당태종은 한대로부터 남북조를 거치는 동안 다양해진 학설들을 통일하

고자 안사고에게 명하여 ≪오경≫의 표준본을 만들게 하고, 공영달을 중심

으로 이 표준본의 義疏를 집필하게 하였다. 이렇게 하여 완성된 책이 바로

≪오경정의≫인데, 이 가운데 예학의 경전은 ≪의례≫나 ≪주례≫가 아닌

≪예기≫가 채택되었다. 이때부터 오늘날까지 ≪예기≫는 ≪오경≫의 하나

로 언급되면서 ≪의례≫나 ≪주례≫보다 우월한 지위를 점하게 되었다.

안사고나 공영달이 ≪의례≫나 ≪주례≫가 아닌 ≪예기≫를 ≪오경≫에

포함시킨 이유를 명언한 기록은 없지만 필자가 자료를 검토하여 고찰한

결과, 공영달은 ≪예기≫의 통시대적이고 體履兼備의 종합적인 성격에 주

목하고, ≪의례≫ㆍ≪주례≫가 주나라 한 시대의 규범과 職制만을 다룬 서

적인 한계를 고려하여, ≪예기≫로써 ≪삼례≫를 포괄하고자 ≪예기정의≫

를 편찬한 것으로 생각된다.

공영달의 이 작업은 결과적으로 예가 규범과 절차나 職官과 제도에 제

한된 것이 아니라 고대문화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 정착되는 계

기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, 이 점이 바로 ≪예기≫가 ≪오경≫

에 편입된 의의라고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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＜中文提要＞

現存禮學的儒家經典共有≪儀禮≫ㆍ≪周禮≫ㆍ≪小戴禮記≫ㆍ≪大戴

禮記≫四種. 但其中唯有≪禮記≫被納入≪五經≫, 從而嬴得獨一無二的地位. 

可是 就漢代言之, ≪儀禮≫和≪周禮≫却是經; ≪禮記≫不過是解經的‘記’. 

東漢末鄭玄所註≪儀禮≫ㆍ≪周禮≫ㆍ≪小戴禮記≫三種, 由是獲≪三禮≫之

名. 從此≪大戴禮記≫失勢, 到唐代八十五篇中僅存三十九篇. 

唐太宗爲統一經學詔顔師古考定≪五經≫正文, 幷詔孔穎達與諸儒撰定

≪五經≫義疏. 此義疏正是≪五經正義≫, 而≪三禮≫之中僅有≪禮記≫被納

入禮經. 從此≪禮記≫成爲≪五經≫之一, ≪儀禮≫和≪周禮≫的地位不如

≪禮記≫.

顔師古和孔穎達采納≪禮記≫的原因不明確. 依筆者考究, 孔穎達關注

≪禮記≫的涵蓋整個朝代的節文義理及體履兼備的綜合性, 認爲比記錄周朝

規範和職制的≪儀禮≫ㆍ≪周禮≫更有用於世, 從而意圖以≪禮記≫包羅≪三

禮≫來撰定≪禮記正義≫.

故此, 孔穎達撰定≪禮記正義≫的結果, 形成‘禮’不是規範節次和職官制

度, 是囊括一切古代文化的觀念, ≪禮記≫被納入≪五經≫的意義就在於此.

주제어：≪禮記≫, ≪五經≫, ≪儀禮≫, ≪周禮≫, ≪大戴禮記≫, ≪五經正

義≫, 鄭玄, 孔穎達


